
■ 환경보건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10. 31.>

건강영향 항목의 추가·평가 대상사업(제12조 관련)

구분 대상사업의 범위

1. 산업입지 및

산업단지의 조

성

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

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

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

업
나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
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

이상인 사업. 다만,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

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. 에너지개발

가. 「전원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

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

나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

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

3. 폐기물처리시

설, 분뇨처리시

설 및 가축분뇨

처리시설의 설

치

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

1)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

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

시설

2)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

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

매립시설

3)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

4)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(능력)이 100톤 이상인 시멘

트 소성로
나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 또

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

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. 다만, 「하수

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

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.


